
[별표 3의4] <신설 1991.9.27, 1994.11.19, 1995.3.2,1997.3.17>
자동차알선사업등록기준(제32조 관련)

1. 자동차운송중개 · 대리업등록기준
항          목 등       록       기      준

가. 사무실 20제곱미터이상(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
영업소마다 10제곱미터이상을 합산한다) 다만, 
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
이상(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
마다 40제곱미터이상)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
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
실 또는 영업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.

나. 최저자본금
  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
   업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

5천만원(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
다 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증액
하여야 한다)

비 고 :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자동차운송중개 · 대리업의 
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자동차운송주선업등록기준

항         목 등       록       기      준
가. 사무실 20제곱미터이상(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

에는 영업소마다 10제곱미터이상). 다만, 관리
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이사
(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
39제곱미터이상)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
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
(영업소)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

나. 최저자본금
   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
    사업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

1억원(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
최저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
야 한다)

다. 상용인부 2인이상(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한
다)

라.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 500만원이상외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
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(이사화
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한다). 


